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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규정
기타 물품을 화장품으로 정의함에 대하여
불기 2564년 (서기 2021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4조 및 제5조 1항에서 "화장품"에 관한 용어 정의의 (3)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공중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장관 규정을 공표한다. 
생리혈을 흡수하기 위하여 질강에 삽입하는 탐폰(tampon)은 화장품이다.

불기 2564년 (서기 2021년) 6월 29일 공표
아누틴 찬비라쿨
공중보건부 장관


[bookmark: _GoBack]참고: - 본 장관 규정을 공포한 목적은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4조의 "화장품" 용어에 대한 정의 (3)에서 기타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있다. 장관 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의 품질과 표준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바, 탐폰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탐폰을 화장품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장관 규정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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